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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입선 피복을 벗기던 중 감전

재 해  개 요

●＇19.09.30.(화) 15:40분경 배전전공이 A형 사다리를 신축건물 벽면에 펼친 상태로 걸쳐놓고 올라가  

건물 측 인입구 배선에 활선상태인 한전 인입선(3상 4선식 220/380V)을  연결하기 위해 인입전선 

피복을 벗기던 중 피복이 벗겨진 전선 충전부에 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 중이던 피재자의 신체

가 접촉되어 감전(220V, 손→몸통→알루미늄 사다리→대지로 통전)된 후 약 3m 아래 지상 흙바닥

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

재 해 발 생  원 인 

● 저압 충전전로 연결 작업 중 절연장갑 미착용

  - 저압 인입선(3상 4선식 220/380V) 연결 시 충전전로 피복을 벗기면서 노출된 충전부에  신체가 

접촉되어 감전될 위험이 있음에도 절연장갑을 착용시키지 않고 면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작업

● 금속제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

  - 발붙임 사다리(A형)를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하여야 하나, 외벽에 

기댄 상태에서 작업발판으로 사용 중 전선 충전부에 신체 접촉 시 통전경로 형성으로 인한 감전

재 해 예 방  대 책 

● 저압 충전전로 연결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

  - 활선상태인 전선 피복을 벗기면서 노출된 충전부에 신체가 접촉되어 감전될 위험이 높은 저압 

인입선(3상 4선식 220/380V) 연결 작업 시 절연장갑, 방염복절연안전화 등 절연용 보호구를 

착용시킨 상태에서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

● 가공 인입선 연결 작업 시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철저 

 - 공중의 활선상태인 인입선 연결 작업 시 활선 작업용 장치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거나 절연성능이 

확보된 작업발판 설치 등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철저 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 지지 또는 연

결철물을 해체하여야 하며, 매달기 전에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

  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, 직영, 하청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 
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


